
1.약관명: 금리우대추가약정서(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디딤돌대출)

2.시행일: 2026.01.01.

3.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: 미적용

금리우대추가약정서 약관 일부개정 전후 대비표
개정전 개정후 비고

금리우대 추가약정서
(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디딤돌대출)

제1조 금리우대적용
□ 기본

금리우대 항목

추

가

금

리

우

대

※

중

복

적

용

가

능

□ 청약(종합)저축 가입자 (□ 본인  □ 배우

자) (     ) %p

 * 대출실행일로부터 최대 5년간 적용

□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의 

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(     ) %p

 *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규접수하는 건에 대

해 대출실행일로부터 5년간 한시적 적용

□ 지방 준공후 미분양주택 가구 (      ) %p

 * 적용일로부터 5년간 적용

□ 대출신청 금액이 대출심사를 통해 산정한 

금액의 30% 이하인 경우 (      ) %p

 * 대출실행일로부터 5년간 적용

□ 대출실행일 기준 1년 경과 후부터 중도상

환한 금액이 대출원금의 40% 이상인 경우 

(      ) %p

금리우대 추가약정서
(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디딤돌대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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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청약(종합)저축 가입자 (□ 본인  □ 배우

자) (     ) %p

 * 대출실행일로부터 최대 5년간 적용

□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의 

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(     ) %p

 * 2026년 12월 31일까지 신규접수하는 건에 대

해 대출실행일로부터 5년간 한시적 적용

□ 지방 준공후 미분양주택 가구 (      ) %p

 * 적용일로부터 5년간 적용

□ 대출신청 금액이 대출심사를 통해 산정한 

금액의 30% 이하인 경우 (      ) %p

 * 대출실행일로부터 5년간 적용

□ 대출실행일 기준 1년 경과 후부터 중도상

환한 금액이 대출원금의 40% 이상인 경우 

(      ) %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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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주택보유(세대원 및 세대주 전원) 이

력이 없는 신혼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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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* 대출실행일로부터 최대 5년간 적용

□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의 

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(      ) %p

 *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규접수하는 건에 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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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지방 준공후 미분양주택 가구 (      ) %p

 * 적용일로부터 5년간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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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대출실행일 기준 1년 경과 후부터 중도상

환한 금액이 대출원금의 40% 이상인 경우  

(      ) %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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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신청가구

금리우대 항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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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신청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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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의

  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(      ) %p

 * 2026년 12월 31일까지 신규접수하는 건에 대

해 대출실행일부터 5년간 한시적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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